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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

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

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

거 마련(안 제24조의2 제1항 신설)

나.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(안 제24조의2 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등








